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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the legal system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 all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personnel as ophthalmologists. They encompass optometrists, orthoptists, optometric technicians, 
and ophthalmic medical technicians. Data retrieved from the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revealed that the number of opticians associated with the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 
2022 could be appraised by classifying their medical institutions; contrarily, the number of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could not be assessed. However, the current research investigated a 
general tertiary hospital and determined that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outnumber opticians. 
Classification in Korea is based on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personnel, ISCO,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the medical service act,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These results cannot be compared to the 
optometrists evaluated in the United States. Ophthalmology is a suitable profession for optometric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who perform under the instructions of ophthalmologists and 
optometrists. The field of eye healthcare would be benefitted by assigning the management based 
on their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job title, such as ‘Clinical Optometry 
Technologist’ to be given to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opticians who work in the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ies after obtaining a private qualification endowed by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and the Korean Optomet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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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aboratory 용어는 진료과목에 따라 개념적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신경과 등의 경우 과학적 방법

으로 연구나 실험, 분석,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시설

을 Laboratory로 표현하고 있으며 ophthalmic laboratory

는 안경 제작의 안경가공실, dental laboratory는 치아 보철물 

제작의 치과기공실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과

검사실은 ophthalmic (eye) examination room으로 표현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로 사용하며 임상검안사도 「clinical op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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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st」로 제안하였다.

‘안과검사(ophthalmic examination)’는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또는 예방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와 예후 판단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보건 전문가인 안

과의사가 시력, 안저, 안압, 굴절 등과 같은 기본검사나 전안부

촬영, 안저촬영, 형광안저촬영, 빛간섭단층촬영, 시야검사, 복

시검사, 초음파 등 특수검사를 전부 수행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상병리사, 

안경사 등에게 검사 및 선별을 수행하게 하고 판독 및 진단 업무

는 의사가 하고 있다.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1982년

에 의무기록사, 1987년에 안경사가 추가되었는데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가 의료기사법에 규정

되어 있음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1995년에 의료

기사 등(等)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다[1]. 

의료기사와 간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

하는 직종이다. 특히 간호사가 수행하는 심전도ㆍ심장초음파ㆍ

검안 등의 검사행위는 다른 직종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논

란의 소지가 많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는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

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요화학ㆍ혈액학ㆍ혈

청학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와 기초대사ㆍ뇌

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等)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생리학

적 검사이며[1], 진료보조 업무인 검체 채취, 채혈도 수행하고 

있다[2]. 안(眼) 초음파검사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3호(‘21.7.1. 시행)에 따라 안구ㆍ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동일 공간에서 의사의 입회 및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해당 검사를 수행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ㆍ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주(主)’

된 업무이며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

로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와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

동굴절검사를 이용한 검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안경사는 의

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며 안경원을 개업하여 

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3].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

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

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4].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통해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간단한 문진, 

검체 채취, 채혈,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간이현장검사; point 

of care testing, POCT), 알레르기피부반응검사 등과 같은 진

단 보조행위, 피하ㆍ근육ㆍ혈관 등 주사행위, 소독ㆍ깁스 등 치

료 보조행위, 조제ㆍ투약을 돕는 약무 보조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않

고 있다. 이는 입법기술상 모든 의료행위의 양식을 법규에 규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어느 정

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이 의료행위인지 불법 의료행위인지 여

부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5, 

6]. 무자격자 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

행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호(“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

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동법 제66조 제1항 제6호(“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등에 위반되며 법적 제재 조치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7, 8]. 

본 연구는 안과검사실의 주요 검안 인력인 임상병리사와 안

경사를 국내외 표준직업분류체계, 법률체계 및 양성체계를 통

해 직능 특성을 비교해 보고 산ㆍ학ㆍ연 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체계적인 교육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 수집

안과검사인력 현황은 안과검사실이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적 네크워크가 가능한 64개소를 선별한 후 직종 유형

과 관련하여 검사실 관리자나 선임 등에게 문의하여 조사하였

다. 국내외 표준직업분류체계, 법률체계 및 양성체계는 구글 엔

진을 이용하여 주제어 검색 후 분류하였다.

2.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500

상 이상은 상급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 30병상 이

상은 병원, 30병상 미만은 의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에 준하여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는 종합병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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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hthalmic optometry personnel according to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Medical institutions Ophthalmic optometric personnel

Total Selection Minimum Maximum

Tertiary general hospital 44 24 3 26

General hospital 95 20 1 5

Ophthalmology hospital 10 10 11 30

Ophthalmology clinic 33,092 10 5 7

우 대형병원은 3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은 100병상에서 300병

상 미만으로 분류해 평가하고 있다. 

3. 상급종합병원 안과검사인력 

2022년도 안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상급종합병원은 44개소

이며 이 중에서 서울 8곳, 인천 3곳, 대구 4곳, 부산 3곳, 경기 2

곳, 충남 2곳, 전북 1곳, 경남 1곳 등 24개소 기관을 선별 조사하

였다[9].

4. 종합병원 안과검사인력 

2022년도 안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은 95개소이며 

서울 7곳, 인천 3곳, 대전 1곳, 경기 6곳, 경북 1곳, 제주 2곳 등 

20개소 기관을 선별 조사하였다[9].

5. 안과전문병원 안과검사인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기 1차 년도(2021∼2023년) 안

과전문병원’은 10개소로 서울 4곳, 인천 1곳, 광주 1곳, 대구 2

곳, 부산 1곳, 경기 1곳 등 10개소 기관을 선별 조사하였다[9].

6. 안과의원 안과검사인력 

2022년도 안과의원은 1,646개소 중에서 서울 4곳, 인천 1

곳, 대전 1곳, 경기 4곳 등 10개소 기관을 선별 조사하였다[9].

결  과

1. 안과검사인력 현황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된 2022년 2/4분기 안경사의 요양기

관 종사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78명, 종합병원 191명, 병원 286

명, 의원 1,559명, 치과의원이 4명으로 총 2,119명이다[9]. 본 

조사에서 안과검사인력의 경우 24개소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3

명에서 최대 26명이었으며 전체 198명 중 임상병리사 102명, 

안경사 45명, 방사선사 7명, 간호사 30명, 간호조무사 9명 순이

었다. 종합병원, 안과전문병원, 안과의원의 직종 유형은 응답자

가 기피하거나 부정확하여 종사자 수로 대체되었다. 20개소 종

합병원은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이, 안과전문병원은 최소 11명

에서 최대 30명이, 안과의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이 근무하

고 있었다(Table 1). 

2. 보건전문가 및 지원보건전문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력(healthcare 

personnel, HCP)’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를 지칭한다[10]. 

국제표준직업분류 2008 (ISCO-08)은 직업 분류 사이에 연

계성, 통합성,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의 교육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건전문가’ 그룹에 

의사, 간호사, 검안사, 시능훈련사(일명 시능교정사) 등이 있으

며 준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은 ‘보건준전문

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11, 12]. 

미국표준직업분류 2018 (SOC 2018)은 의사, 간호사, 검안

사, 시능훈련사 등의 ‘보건전문가’ 그룹과 준간호사, 임상병리

사, 방사선사, 검안기사, 안과기사, 안경사 등을 포함한 ‘보건기

사’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며[13], 다른 한편 미국의사협회 등에

서는 자격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 간호사, 검안사 등

을 ‘보건전문가(health professionals)’로, 이들을 지원하는 

다른 직종은 ‘지원보건전문가(allied health professionals)’

로 분류하기도 한다[14, 15].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KSCO 2017)에서는 임상병리사

와 안경사 등을 ‘의료기사’에, 일본표준직업분류 2009 (JSOC 

2009)는 임상검사기사, 시능훈련사 등을 ‘의료기술자’로 분류

하고 있다(Table 2) [16, 17]. 

국내외 표준직업분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일부 매체 등에

서 의료기사 등을 의료보조인력, 진료보조인력이라고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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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tion classification of ophthalmic service personnel in ISCO, SOC, KSCO, and JSOC

Documents Codes and job titles

ISCO-08 22 Health professionals
  2212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ex, Ophthalmologists)
  2267 Optometrists and Ophthalmic opticians (including Orthoptists) 

32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3212 Medical and pathology laboratory technicians 
  3254 Dispensing opticians

SOC 2018 29∼1000 Healthcare diagnosing or treating practitioners 
  29∼1040 Optometrists  
  29∼1299 Healthcare diagnosing or treating practitioners, all other (including Orthoptists)
  29∼1241 Ophthalmologists

29∼2000 Health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29∼2010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29∼2057 Ophthalmic medical technicians
  29∼2081 Dispensing opticians 
  29∼2099 Health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all other (including Paraoptometric technicians)

51∼9000 Other production workers
  51∼9083 Ophthalmic laboratory technicians 

KSCO 2017 241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professionals
  24116 Ophthalmologists 

245 Therapists and medical technologists
  24510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246 Health and medical related workers
  24630 Opticians

JSOC 2009 12 Medical doctors, dentists, veterinarians, pharmacists
  121 Medical doctors (ex, Ophthalmologists) 

14 Medical technicians
  143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s
  145 Orthoptists

15 Other health and medical related workers
  159 Other health and medical related workers not elsewhere classified (including Opticians)

Abbreviations: 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KSCO,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JSOC, Jap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것은 ‘보조’의 의미가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임상

지원인력이나 지원보건인력’으로 칭하는 것이 부합해 보인다.

3. 한국, 일본, 미국 안과검사인력의 법률체계

1) 한국 법률체계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의료보조원의 종별은 임상병리

사, 엑스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위생시험

사이며 1966년 간호보조원, 1967년 위생사, 치과위생사가 추

가되었다. 이후 간호보조원은 1973년 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

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반영되었으며 위생사, 위생시험사는 

1975년 제정된 위생사 등(等)에 관한 법률을 거쳐 공중위생관리

법으로 이관되었다. 1973년 의료보조원법은 폐지되었으며 새

로이 제정된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별을 임상병리사, 방

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명

시하였다. 이후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1982년에 의무기록사, 

1987년에 안경사가 추가되었는데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가 의료기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1995년에 의료기사 등(等)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안사와 시능훈련사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

다. 현행 안과검사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검사’(헌법재판소 1996 94헌마129 

및 95헌마121 판결) [18]를 행하는 자인 임상병리사와 ‘안경 조

제와 콘택트 렌즈의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ㆍ굴절검사’를 행하

는 안경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검체검사 와 생리

학적 검사를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의료기사이다. 반면 안경사

는 안경의 조제ㆍ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주(主)’된 업무로 

한다. 안과 병ㆍ의원에서 종사하는 안경사들은 임상병리사 등

과 같이 의료기사와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의료기사 등(等)

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가 안경원이 아닌 병ㆍ의원에서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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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ical entry-level education of ophthalmic service personnel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ccupations Korea Japan Unite States

OPH 5-years residency (intern & 
resident) program after graduating 
college of medicine/school of 
medicine (M.D. degree)

4-years residency program after graduating 
school of medicine (M.D. degree)

5-years residency (intern & resident) 
program after graduating school of 
medicine (M.D. degree)

OD N/A N/A 4-years school of optometry after 
graduating university (O.D. degree)

OO N/A 1∼2 years training program (after 
graduating university or college) & 
3-years VET program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2-years training program after graduating 
university (bachelor’s degree)

POT N/A N/A 6-months of clinical experience after 
obtaining 

a certified paraoptometric assistant 
(high school diploma and higher)

POA N/A N/A 5-years of industry experience 
(high school diploma and higher)

OMT N/A N/A 2-years college (associate’s degree)

OT N/A N/A 1-year VET program 
(high school diploma and higher)

OPT 4-years university & 2∼3 years 
college (bachelor’s degree & 
associate’s degree)

2∼3 years VET program (high school 
diploma and higher)

1∼2 years VET program or 2-year college 
(high school diploma and higher)

OLT (OPT available) (After 2023, changed name from OPT to 
OLT) 

On-the-job training 
(high school diploma and higher)

CLT 4-years university & 3-years college 
(bachelor’s degree & associate’s 
degree)

4-years university & 3-years college 
(bachelor’s degree & associate’s degree)

N/A

Abbreviations: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OPH, ophthalmologist; OD, optometrist; OO, orthoptist; POT, 
paraoptometric technician; POA, paraoptometric assistant; OMT, ophthalmic medical technologist; OT, ophthalmic technician; OPT, optician; 
OLT, ophthalmic laboratory technician; CLT,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and technician; MD, medical doctor; OD, doctor of optometry;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A, not available.

지도하에 검안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

정법 위반일 수도 있다.

2) 일본 법률체계

일본은 우리나라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경사

를 의료기사로서 대우하는 것과는 다르게 안경사 관련 법안 자

체가 없다. 주요 보건의료인력의 법률이 제각각 단독법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신분에 관한 법률과 사업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19]. 안과 병ㆍ의원에서는 기존 

의사와 간호사 체계만으로는 검사인력이 부족하여 시력 측정이

나 검안 등 눈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안과의사가 실시하고, 그 

보조를 시능훈련사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시능훈련사법을 1971

년에 제정하였다[19]. 진료보조행위는 간호사의 업무 독점이지

만 보건사ㆍ조산사ㆍ간호사법 규제의 해제로 임상검사기사, 진

료방사선기사, 시능훈련사는 개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진료보

조의 업무인 안저사진검사(산동제 투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

외)를 수행할 수 있다[3, 20].

3) 미국 법률체계

미국은 1901년 미네소타 주에서 최초로 검안 관련 종사자에

게 검안업무를 법적 인정하였다. 검안학 교육과정은 1940년부

터 1960년 사이에 학부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학위과정의 확장

이 있었고, 1970년대 이르러 검안학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승격

되었다. 1972년 진단약물제제법이 제정되면서 검안사가 진단 

목적으로 안과(眼科)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1, 22]. 시능

훈련사는 안과의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양쪽 눈에 장애가 있는 자

에 대해 진료보조로서 양안 시기능 회복을 위한 교정훈련 및 이

에 필요한 검사를 행하며, 업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5년 board certified orthopt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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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일본, 미국 안과검사인력의 양성체계

1) 한국 양성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병리사」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

대학에서, 「안경사」는 4년제 대학 및 3년제와 2년제 전문대학

에서 양성되고 있다[24].

2) 일본 양성체계

일본의 「시능훈련사」는 4년제 대학과 학위 수여가 없는 고등

교육기관인 3년 과정의 전문학교(vocational school)에서 양

성된다. 전문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 대학ㆍ단기대

학 졸업자 및 간호학교 졸업자는 1년 또는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간호사나 임상검사기사」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

[25]. 일본의 안경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또는 3년 과정의 전

문학교에서 양성되는 기술자로 2023년 조제와 가공을 전문으

로 하는 「안경제작기능사」로 개칭될 예정이다[26].

3) 미국 양성체계

미국은 검안ㆍ조제ㆍ가공을 엄격히 구분하는 분업형 시스템

으로 운영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과 법령도 제각각이다. 「검안

사(optometrist)」의 경우 학부 졸업 후 4년 과정의 검안학 전문

대학원을 통해서 양성되고, 개업하여 검안 및 1차 안과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27]. 「시능훈련사(orthoptist)」는 학

부 졸업 후 2년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된

다[23]. 「검안기사 및 보조원(paraoptometric technician 

and assistant)」은 검안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업무 수행하는 기

술자로, 기사의 경우 보조원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임상경험

이 있어야 하고, 보조원은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응시가 

가능하다[28]. 또한 진료보조나 시력검사를 수행하는 「안과기

사(ophthalmic technologist and technician)」도 있다

(Table 3) [29]. 미국에서 안과의사나 검안사의 처방전에 의거

해 안경을 조제 하는 「안경사(dispensing optician)」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1년 또는 2년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2년제 전문대학에서 준

학사(우리나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안경을 가공하

는 「안경가공기사(ophthalmic laboratory technician)」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장훈련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30, 31].

고  찰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무면허 생

리학적 검사 행위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의 경과 조치

가 만료됨에 따라 1999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실태를 

파악한 후, 전국의 병ㆍ의원장 및 생리학검사실의 무면허자들

에 대해 해당 보건소 의약과에 공문을 통해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고발 조치한 업무는 주로 심

전도검사 등이었다[32]. 이러한 ‘불법적 무면허ㆍ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국민 건

강의 안전에 귀결되기에 각각의 직능 영역에서 현행법을 준수하

며 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9]에 의하면 2022년 안과 관련 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안경사의 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제공되고 있어 임상병리

사 중에 안과검사인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대한임

상병리사협회 산하 학술단체인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가 분야

별 보수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연구 제

한점으로 검사인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회의 회

원 정보 항목 중에 임상병리검사실, 병리검사실, 순환기계검사

실, 안과검사실, 체외순환실, 수혈관리실 등과 같이 전문화된 실

무부서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회원가입시 근무부서 입력

이 필수가 아닌 점을 꼽을 수 있다.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관계로 의료 관

련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발급하는 곳

도 있다[33].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대한청각학회의 경우 청각

사, 대한평형의학는 평형사,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임상유전학검

사원, 대한심혈관기술연구회는 심혈관기사, 대한심혈관흉부외

과학회는 체외순환사가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 대한심장학회 

및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도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으로 심

장초음파(기)사 인증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유관단체 간에 이견

이 있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ㆍ미국의 법률체계, 양성체계를 통

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의사, 검안사 외에도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및 안과기사가 있었다. 직업 세분화가 안 된 우리나라

의 경우 임상병리사, 안경사, 간호사에 의해 검안업무가 수행되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과검사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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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

니며 안과의사나 검안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검안기사가 현실에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

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검안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

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clinical optometry tech-

nologist)」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

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회 내에 「안과검사기술회」를 만들어 학술교류와 국가시험 문

항 개발에 증진할 필요가 있다. 

요  약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ㆍ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

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

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

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

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

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

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

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

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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